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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경과

제안일자 및 제안자 년 월 일 평창군수 제출❍

회부일자 년 월 일 회부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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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상정 의결

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

  가 제안이유

   ❍

❍

❍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용섭

❍



❍

❍

제 조 기금의 통합 폐지15 ( ) ㆍ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① 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 개정 절차에 따라 ㆍ
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 , 
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
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 

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1. 
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2. 

3. 지방재정법「 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
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
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4. 
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

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

토론요지 없음

심사결과 원안 의결

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붙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




